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A○○(58세)
광화문 집회 참석 후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어 ’20. 8. 21.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 8. 21.
고추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의 밭에 방문

2 B○○(56세)
어머니 확진 판정 후 ’20. 9. 1.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 9. 2., 9. 11. 태풍 피해를 확인하러 2회 자신의 공장에
방문

3 C○○(45세)
B○○의 아내로 시어머니 확진 판정 후 ’20. 9. 1.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 9. 11. 태풍 피해를 확인하러 남편의
공장에 방문

4 D○○(37세)
지인 확진 판정 후 접촉 사실 확인되어 ’20. 9. 7.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 9. 13. 별건 상해사건 관련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주거지를 이탈

5 E○○(67세)
광화문 집회 참석 후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어 ’20. 8. 21.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 8. 25.
체온측정을 하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에 방문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은심

전화 052-228-4462

보 도 자 료
2020. 10. 13.(화)

제  목  코로나19 관련 사범 9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범 5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범 2명,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사범 2명을 기소하였음

1 자가격리조치위반 사건

○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H○○(49세)

I○○(48세)

공모하여 ’20. 2. ~ 3.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약 6,680장을 ‘유해물질
침입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예방’이라고 써있는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여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1 F○○(61세)
’20. 9. 6.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0. 9. 9. 단란주점에
지인 3명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명령위반

2 G○○(52세)
’20. 8. 23.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20. 8. 25. 유흥주점에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

2 집합금지명령위반 사건

○ 대상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①유흥주점 등에서 손님

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②단란주점 업소에 지인들을 초대하여

유흥한 자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함

3 마스크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 

○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자들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기소함

4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